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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

시험명 직렬 직류( ) 직급 인원 시험과목

총계  159

제 회1
임용
시험

소계 147

공개
경쟁

행정 일반행정( )
일    반 급9 40

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, (지방행정 포함)장 애 인 급9 1
저소득층 급9 1

세무 지 방 세( )
일   반 급9 3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지방세법 회계학, 회계원리( , 

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장 애 인 급9 1

전산 전   산( ) 급9 2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, , , , 

사회복지
사회복지( )

일    반 급9 12
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, , , ,  

장 애 인 급9 4
사서 사    서( ) 급9 2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, , , , 

속기 속    기( ) 급9 2  필수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, (지방행정 포함)

공업 일반기계( ) 급9 3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(5) , , , , 

공업 일반전기( ) 급9 4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(5) , , , , 

공업 일반화공( ) 급9 3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, 

농업 일반농업( ) 급9 1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, , , , 

녹지 산림자원( ) 급9 2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(5) , , , , 

보건 보    건( ) 급9 2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(5) , , , , 

간호 간    호( ) 급8 1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, 

환경 일반환경( ) 급9 5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(5) , , , , 

시설 일반토목( )
일    반 급9 23

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, 
저소득층 급9 1

시설 건    축( )
일    반 급9 21

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(5) , , , , 
저소득층 급9 1

시설 지    적( ) 급9 4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, 

방송통신 통신기술( ) 급9 2 필수 (5) 국어 영어 한국사, , ,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, 

운전 운    전( ) 급9 6 필수 (3)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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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범위  ※ 

  ○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 중 ‘물리 는 물리학 생물 은 생명과학 측량 은 ’ , ‘ ’ , ‘ ’Ⅰ Ⅰ
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합니다2009 .

2 시험방법 

 D . E-%7 F@G%. 1·2 ( ) : HIJ-KL%7 =MN- O. 2-I J ( 20 , 4 1 )

  ○ %7%PQ-=MN- R OS- R-LTUA;20 (1 1 ) .

 V . E-%7-. 3 : WX%7 

제 차 시험 병합실시 에 합격한 사람만 제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1 2 ( ) 3 .※ ‧

3  응시자격

D Y%Z['\ . ]6LTC- ^_-WX%7-`aC( : )

  ○ 23+4)b . cd-Z['\e-_^fgV 23+4)b . ch0e31 , 66 ( )「 」 「 」  

_^ij-'k-lj- 23+4)-56m . c-n- op32-n-qrst65「 」 「

()*d-uvw-xye-z{-b| . c-}-L~-z8bme-��-Y%�[?82」  

h2�-'kQ-Y%�-�-��A;.

시험명 직렬 직류( ) 직급 인원 시험과목

제 회2
임용
시험

소계 12

경력
경쟁

수의 수  의( ) 급7 2 필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(2) , 
선택 수의전염병학 (1) 

의료기술
의료기술( )

임상병리 급9 3

필수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(3) , , 
물리치료 급9 1

방사선 급9 1

치과위생 급9 2

공업일반기계( )
기술계고
구분모집

급9 1 필수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(3) , , 

시설일반토목( ) 급9 1 필수 물리 토목일반 측량 (3) , , 

시설건    축( ) 급9 1 필수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(3)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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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 조 결격사유31 ( )※「 」

피성년후견인   1. 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. 
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. 2

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. 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. 

  6의 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 제 조355」 및  제 조356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
만원 이상의          300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2 사람

  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6 3. 100

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

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   . 2「 」 

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규정된 죄      . 74 1 2 3「 」 

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   . 2 2「 」 

  6의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4. ‧

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          (

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      )

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      . 2「 」

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     . 2 2「 」‧ ‧

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. 5

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. 3

지방공무원법 제 조 정년66 ( )※「 」

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한다  60 .① 

  ② 제 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월에서 월 사이에 있으면 월 일에1 1 6 6 30 , 

월에서     7 월 사이에 있으면 월 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12 12 31 .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65 ( )※「 」

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

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       , 5

을    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.

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  1. 

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 2. 

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  3. , 

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 4. 

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      5.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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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Y%�m . 

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

급 7 세 이상20 년 월 일 이전 출생자2003 12 31

급 급8 , 9 세 이상18 년 월 일 이전 출생자2005 12 31

 ※!"#$%&'(% )*+,% -./0!123456! 7! 8!9:5;"!<=5>!12?@A B! C! DEEF GHGD A C

!※! 7I,! J!*4!KLM!2N!12OP*! Q!*4RS!TU!;VWXYDEDZ [ G\ ]

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     ‧

   의  5 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 

          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

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름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 6. 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82 ( )※「 」

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.① 

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  1. , 

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만원 이상의  형의 선고를 받은     2. 300

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( )

제 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이하 비위면직자등 이라 한다 은 제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   1 ( “ ” ) 3② 

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5

    1.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( , , 「 」 「 」 「 」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)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 2. 

퇴직 전 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  3. 5

제 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 4. 3

제 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2 .  ③ 

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   1. , : 

    2. 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300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( )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: 

  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. : 

   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: (  

포함한다 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) , 

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   5. : 

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  6. 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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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 g�2-.{ . 단 수의 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( , 7 )

��d-○ �=- �d-��-�-��-iV�-��ij-'k1 2 Q-Y%D-D�@A;.

 1. 0- B- C-?�o�-`a%7CWX%7-`aC�2-8�i�-!"#$%e2023 1 1 ( )   
   �r}��-��2�-�,-�j-'k� ¡-¢-LP-�-�r}�d-£�-n-g�--

¤¥   �  }��-'G?-��¦-§ 

 2. 0- B- C-?��2 !"#$%e-�r}��-��2�-¨,-�©ª-LP:2023 1 1 , 
«¨-   @"i�-¬- 0-?�&-'k3

  - h®$d-¯°@-}� -�r}��-%1d-±²?-�j-²³-´µ-h®$:‧ ‧   

    LT� -i¶ =g-g�-'Gd-@"Q-��i2-·¸�1-¬-g�{-LP:-B, ( )月   
¹( -8"i�- ºB-?�?W-��§    36

g�2-��d-»&Q- º&N-�r}�¼ �-LT� -§  - “ ”

  ※ µ½qr_½y�s�d-²³-(-��=->,-�r}�-lj-q¾g�¿,-'G( )
À¥� -g�{-     'G:-À¥§

○ LÁ8,}ÂÃÄÅÆ, Ç?È�, ®R«É( , ) ²Ê²Ë56%7-Y%�j-)¡-- 

   X�C-´µ-!"#$%-�µ LÁ8,}ÂÃ-ÌÍÎh�-lj-g�2-��:-��-- ( )

   ij-~-2$-LÁ8, ÌÍ Îh �?�¦-@A; ( ) .

� ÏÐ&-®R«É-Y%Ñ�� . 

  ○ ÏÐ&Ò2b-%m . ce-�Ó-ÏÐ&-lj- qD\+�-}-Î³2「 」 「  n 2)e 

z{-b|-%m . c. Se-�Ó-�?}Ô-LTe-_^ij14 3」 'kÕ-Y% 

�-�-��A;.

  ○ ÏÐ&-®R«É-Ö×ÖØe-Y%i,�-ij-'kQ-Y%)¡-X�ÇÙC-( )

´µ�2-ÏÐ&� -\ÚiÛ-}�f�-�gV �?}Ô-LTe-_^ij-'k, 

� ¡-\ÚiÛ-}� Zh･ f� ��¦-@A; .

ÏÐ&Q-ÏÐ&-®R«É-Ö× ÖØ ½d-;Ó-Ö× ÖØ e1-CÜ«É-  ( ) ( )○ 

Y%�w-¢C{-c�� -Y%�-�-��A; ¹ �ÒX�j-�-�-�<.( , )

  ○ KL%7e-@[{-'kQ-ÏÐ&-ÀÝ¡ØÏÐ&Ò2Þß-lj-ÏÐ&}�À( , 

qD\+�À�-KL%7-@[�-à¼Ce-á¾ij-LP-¾e-.âi�¦-@A;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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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 ã�äå-®R«É-Y%Ñ��. 

  ○ 「qrLæçè-éÏb e-�Ó-�Ô�ç8 �g Ãê dëÔ�-�-{-( , , , 」 D2   

?�d-Ô��-ìj� lj- {o«D�2)b e-�Ó-2)) 「 」 Ñ��e _^--- 

ij-LP?-LPd-%íQ-Ô�-lj-2):-¿î{-ï?( )  Y%)¡-X�C---

lj-X�ÇÙC�2-8�i�- 0-?�&-'k?�¦-@A;2 .

  ○ ðÒ4´$ ÑñÒ4 lj-ÃòÂç� -_½e-ñØ( , ) ij-²³ , ? -&i�  

ó-LPe-Ô� 2) Ñ�e¡-.½�-²³e1-D®�D-ó-LPe-8�( ) 

i�-�Ô� 2)Ñ�� -�( ) ©;W-Y%�1-�Ô�2)Ñ�( �e-_^i,)  

�©;,-ô[;Õ, ðÒ4-lj-ÃòÂç� -_½e-ñØij LP-aë-õ  

;%-�Ô� 2)Ñ�� -Zhf�¦-LPd-8�Å:-&h§ ?-²³-Ô( ) , 

�2)d-¿î:-LP-aë-õ- ºB-¾e-igV Ô�2)Zh?-LP( ) 2 , ( )

aë-õ- ºB-¾�¦-§2 ]

  !※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인 · 1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( )  
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
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[  기간 종료 
후 다시 수급자 지원대상자 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( ) , 
지원 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 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( ) 2 , ( )
후 개월 내여야 함2 ] 

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 교환학생 , (※ 
시작시점 및 종료시점 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)

  ○ ã�äå-®R«É-Ö×ÖØ( )e-Y%i,�-ij-'kQ-;Ó-Ö×ÖØe1( )  

CÜ«É-Y%�w-¢C{-c�� -Y%�-�-��A; ¹ �ÒX�j-�-�-�<.( , )

  KL%7-@[�j-�r}��d-g�2-z�-®îÏð�D-àij-·○ �Ô�

À¥¡�ÔLP-¥% {o«D�À¥¡2)LP-¥%( ), ( ) }-ÀÝ¡Ø�-KL %7 

@[�-à¼Ce-á¾ij-N1d-LP-¾e-.âi�¦-@A;.

ö . LÁ8,}ÂÃ ÄÅÆ, Ç?È�, ®R«É-Y%Ñ��( , ) 

  ○ ÄÅÆ, Ç?È�,-ÌÍ� 0- B-ÌÍÎh�-÷§(2024 2 )･  -_^-ÂÃÏd-

øù:-ìQ-'kÕ-Y%�-�-��A;.

  - LÁ8-,}ÂÃ�-ÌÍ{-úÔ-ÑÂ-�û�1-÷§øù¡-X�LP-ÇÙC-LT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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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ÌÍ�d-²³-ÌÍC=-WX%7-̀ aC-'?d-LP?- 0-?¾&-'k� -.{1

   ※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, 
   ※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

 Â=Å]Q- ○ �OÃ=-Åü1D-ýþ- }Ô-?�?,-ó-�- ?�d-B 50% 

=Me¡-Åü1D- ?¶ é¯Ã=d-ýþ-ÿE!"?- ?¾?gV-A , 50% 

ýþ-ÿE }Ô?- ?¾&-'k 4.5 

   ※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
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· 학년 석차비율全 이 이수학과의 상위 이내인 졸업 예정 자50% ( )

   ※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 ( 1~ 학년 성적 기준2 )
   ※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학년, 2 , 

졸업생은 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3 , 
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

    ※ 년부터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2024 (
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이상 요건을 적용함 50% ) 

  ○ Y%�mQ-)#]� - $ ?�-âç� ?�?V ,}ÂÃ- 0ç18 (2005.12.31. ) , 3 �  

cL-UÂ{- $ ?�-âç� 1-Y%�-�-��A;17 (2006.12.31. ) .

  ○ Y%Ñ��j-ÂÃÏ-øù¡�- B %�2-.â2023. 6. 26.( ) ~ 6. 30.( ) i�¦-@A;.

    ※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( ) 
        제출기간 중 근무시간 내에 방문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( / )
    ※ 제출서류 : 추천현황표,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각 부 , , , ( ) 1

  ○ HàÎh-Ö× ÖØw-z&�-Â=j-��d- ' S=-“ ”･ ÖX-z&fj-Â= ¡, 

_ -̂Â=j- qDLÁ-�[d-aMN-z&Â=-,%,6'¢o-(「 ,%-. /2012-49 )」

N¼- d- �-2 ‘〔 〕 Ö4R¦ z&Â= d-Â=-¥(:-LT� -if ?w-- ’ , 

ÖX-z&fj-Â=1-÷§�-�-��A;.

23+4)b . c Z['\ ú-/e-_^ij-'kQ-øù�-�-  31 ( ) ○ 「 」 

��A;.

  ○ Å]À¥¡-n-ÌÍÀ¥¡-}-z8-¡Ød-¾6?-'G=-;�-²³-+Ö 

56-ü�w-§)-_^-ÂÃj-*õ- 0P-øùÑ�e¡-.½fj-}d-3

¤?t:-ì:-�-��A;.

  ○ _ -̂ÂÃÏd-øù:-ìQ-Y%Ñ��1-)¡X�LPe-&�+� -Y%)¡�-

X�i�¦-@A;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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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. ÂÊ �[W,À-.{( )･ ]6LTC- ^_-WX%7-`aC( : )

!

!!! 7I,!^_`!12a!bcd!5ef!cg*!hij%!?_!5efRS!^kWXYDEDZ ]※!

  ○ �[W,À-�2� -Y%�[:-.{ij-Ö×ÖØj-`a%7-%ÎhC( ) ( )
WX%7-`aC ´µ-\Ú{-_^-�[W,À:( ) ( ) º-?�-�2{-'kÕ- 1
Y%�-�-��A; )¡X�-%ej-�[��:-üäi2--i.�1-_^.  
%7d-`a%7-%ÎhC WX%7-`aC �2-�[��:-üä�-�-( )
�j-²³ej-Y%-D�@A;.

      ※ hil!5efRSm!n?"#5eoP!pa!qr!s!5e*!$t!uVj6!5efv 
1234!5efRS!uVwXY.

시험명 구분 직렬직류( ) 직급 학력자격면허증 제한( )‧

제 회1
임용시험

공개
경쟁

전산전산( ) 급9

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( , , ),
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( , , , , ),
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( , , , , )
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

사회복지사회복지( ) 급9 사회복지사 급 1 2 3‧ ‧

사서사서( ) 급9 급 정사서 준사서 1 2 , ‧

속기속기( ) 급9 한글속기 급 1 2 3‧ ‧

간호간호( ) 급8 간호사 조산사 , 

시설지적( ) 급9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( ), ( ), ( )

운전운전( ) 급9 제 종 운전면허대형 1 ( )

제 회2
임용시험

경력
경쟁

수의수의( ) 급7 수의사 

의료기술
의료기술( )

임상병리 급9 임상병리사 

물리치료 급9 물리치료사 

방사선 급9 방사선사 

치과위생 급9 치과위생사 

공업일반기계( ) 급9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, ( ), , , , , , ,  
 계량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( )

시설일반토목( ) 급9 토목 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( , ), , ( ) 고등학교   
졸업예정자로 ( )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

시설건축( ) 급9 건축 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로 학교장의   ( ) ( )
추천을 받은 사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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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
취소마감일( ) 구분 시험장소

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발표

제 회 임용시험1
월3.13.( ) 09:00
금~ 3.17.( ) 18:00

취소마감일 월( : 3.20.( ) 18:00)

필기시험 5. 19. 6. 10. 7. 11.

면접시험 7. 11. 8. 9.~8. 18. 9. 7.

제 회 임용시험2
월7.17.( ) 09:00
금~7.21.( ) 18:00

취소마감일 월( : 7.24.( ) 18:00)

필기시험 10. 6. 10. 28. 11. 24.

면접시험 11. 24. 12. 7. 12. 19.

1)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, (http://www.ulsan.go.kr 시험정보 란에 공고합니다) .「 」
2)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,  

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https://local.gosi.go.kr 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)  
수 있습니다.
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, ※ 시험정보 란에 공고합니다.「 」

5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( )

D X�3b . 

X�/- 23�v¹ñ-&�+)¡X�0�  : (○ https://local.gosi.go.kr) 
  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

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콜센터 로, ( 1522-0660)☎  
문의하시면 됩니다.
X�%P- X�-%íC- X�-ÇÙC- LP-�- %P-X�  : 09:00 ~ 18:00( 24 )○ 

V . Y%��ë-: Ô- ) Ô- )-?½e-�hd-/17 7,000 , 8 9 5,000･ !62Ñ3( Z., 

ÞßZ. 84?ñ!6-} ?-��5A;, ) .
   ※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,「 」 「 」

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.
   ※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
; '6}� . 

  ○ Y%)¡-}�6-'67C 8[Q- ?¶ _�1 j- ?�UA;(jpg) 3.5 ×4.5 , (dpi) 100 .㎝ ㎝

  ○ Y%)¡-}�6-'6Q-%7^C-9&-»&:-({-:?; -}�%-9&'6 

�o� Üß%-»&i%L-ö�¶ �7ç-9&-<=-�W?-'6-hWe-V~V, , , 

«�lj-H>�È-}:-?6i2-�A{-@N?-6?{-:� -}�iA¦-@A; .



- 10 -

� )¡X�%-\d'S . 

  ○ !"#$%e¡-¢C-ïBe-%ij-56%7d-²³-�Ò-lj-Ò�  

)¡�-X��-�-��A;.

   토 토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공개경쟁 경력경쟁임용6. 10.( ), 10. 28.( ) ※ ‧ 시험의 

경우 동일 날짜에 개1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. 

  ○ )¡X�-LP-¾-Y%��ë-Z.-õ-Lµ'SQ-�h-D�iV Y%Ö×ÖØ:-, ( )

±²i,�-�-Cej-Üß%-ü�-õ-;%-X�i%L-öDA;.

  ○ Y%¼j-)¡X� ü�LP-Õë-õ-N1-á¾ij-LPe-23�v¹ñ-&�+･  

)¡X�0�(https://local.gosi.go.kre¡-) âÊi�-%7^C-2Ei�¦-@A;.

  ○ %7Y%e-K�{-�[��-n-D"Ä�e-z&�-ÀÝ¡Øj-KL%7 

@[�-à¼-%-á¾ij-LP-¾e-.âi�¦-@A;     .

LÁ  ○ 8,ÄÅÆ, Ç?È�, ®R«É-Ñ��j-ÂÃÏ-( , ) øù:-ì2-�A{ 

'kQ-X��-�-��A;.

  ○ ÏÐ&-Y%�j-Y%)¡-X�-%-9&d-ÏÐ\Je-Fj-Gdcv�-¿î�-� 

��¶ 2hL{-¾e-ÏÐ&À¥¡-'9 dëb . ce, , 3「 」  d{-a@F)e¡-

àÔ{-d'�H¡w-6¹¡_^�e-{§�-.â_¦-@A;( ) .

   ※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사항 제공 안내 임신부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‘ ( )’ . 「 」

  ○ Y%)¡e-�I?-D�{-�Æ�/-n-2Ñ3�/�-Üß%-Lµi�¦-@A;.

6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

D Ñ�%7- . : Ö×ÖØ ®R«ÉN-HàÎh&)?- ¥-?�&-+º²Ë56%7( ), 5

V J6M¼- . : %7G%-¹8N -@[Îh&)d- 30%
     ※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명 이상 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5 10 , 

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10 .

; G%3b- . : ��-{-Å d-@[�D-J6M¼-&)e-KL�-²³-ú-=M( )性  

40% ?�-äMi,-�-=M-ýþäM?-@[H- M-?�&-_^-3  

Å d( )性  Y%�-�e¡-,äM�-N�  M¼KL&)ÕO-^æd  

@[Îh&):-æ=i�-øD@[-/1@A;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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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

D Ñ�%7- . : ÏÐ&-n-ã�äå-®R«É

V G%3b- . : CÜ«É-¢C-ÖØ-%7¹(d-@[H?�-M��-ìQ-'ke

                Ñ_¡j-^æ-HàÎh&):-æ=i�-@[%P-�-�<

8 가산점 적용 

D D"M-]6Ñ��-n-D"M-!"¼-- . 

구      분 가산비율 비     고
취업지원 대상자

모집단위 명 이상시 적용( 4 )
과목별 만점의 5%
또는 10% ∘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

가점은 개만 적용  1

∘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 
 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

∘가산특전은 매 과목 이상40% 득점시 적용 

의사상자 등 대상자
모집단위 명 이상시 적용( 10 )

과목별 만점의 3%
또는 5%

직렬별 가산대상 
자격증 소지자

과목별 만점의 3%
또는 5%

개의 자격증만 인정(1 )

 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년부터 폐지2021※ ‧

V . üÍ2)-Ñ��KL%7-%-�C�2-}��-²³e-{§( )

  ○ QR\+�Î³e-z{-b| . c qD\+�-}-Î³-n-2)e-z{-b|16 , 「 」 「 」

. c29 , r�\+�Î³-n-¹ñuRe-z{-b| . c5·18 20 , 「 」 Ä�54\+�-「 Î³-

n-¹ñuRe-z{ b|」 . c éSé�Ñ��-2)e-z{-b| . ce19 , 33「 」 d{- 

üÍ2)Ñ��w- ,T.õ\dÀ-}-ò�2)-n-¹ñuRe-z{-b|「 」 . cd 7 9

e-d{-,T.õ\dÀ-ò�w-ó-D�Q-ú-=M- ?�-äM{-�e-{i�-40% 

ú-=MN ÕMd-Ch!" lj- e-_^ij-M��-D"@A; (10% 5%) .

  ○ DM:-ì�-KL%7e-@[ij-üÍ2)Ñ��j-Ö×ÖØN-HàÎh&)d( )  

�-æ=�-�-��A; ¹ Y%&)?-HàÎh&)=->gV-óé;-]Q-30% .( , 

²³ej-óUi2-·<)

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    ※ 
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.( ☎1577-06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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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 d'��-}-Ñ�� . KL%7-%-�C�2-}��-²³e-{§( )

  ○ 「23+4)b . c34」 d e-�Ó-d'��-}Q-2 ú-=M- ?�-äM{-�e-{i�40%  

ú-=MN-ÕMd-Ch!" l(5% j- e-_^ij-M��-D"@A;3%) .

  ○ DM:-ì�-KL%7e-@[ij-d'��-Ñ��-}Q-Ö×ÖØN-HàÎh&)d( )  

10 �-æ=�-�-��A; ¹ Y%&)?-HàÎh&)=->gV-óé;-]Q-% .( , 

²³ej-óUi2-·<)
    ※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044-202-3255)

등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
� . Ö×N-D"Ñ�-�[À-�2�KL%7-%-�C�2-\Ú{-�[Àe-{§( ) 

��d-Ö×e-Y%{  ○ Y%�D-Ö×ÖØN-_^-�[À:-�2i, ( )  �:-

²³ ú-=M-, ÕMd- ?�-äM{-'ke-{i�-ú-=MN-äMe40% ú- 

=MN-ÕMd- e-5% _^ij-M��-D"@A;.

직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

행정직 일반행정 급7 9･ 변호사 변리사 , 5%

사회복지직 사회복지 급9 변호사 5%

세무직 지 방 세 급9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, , 5%

보건직 보    건 급9 임상심리사 급 1 2‧ 5%
  

  ○ LÁÖð�®21Ö-÷§d-Y%�D-( · ) qDLÁ�[bm-lj-ó-Vd-bme¡ 

h{-�[À-�2� -_^R¦-%7e-Y%�-²³-ú-=M-ÕMd-40% ?� 

äM�e-{i�-ú-=MN-äMe-ú-=MN-ÕMd-Ch!"��-¼e¡-(

h{-D"!"e-_^ij-M��-D"@A; ¹ _^R¦-Y%�[À-�2) .( , 

� -Y%�[:-.{ij-Ö×ÖØj-.½( ) )

구 분
급 연구사 지도사7 , , 급8 9‧

기술사 기능장 기사, ,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, , , 기능사

가산비율 5% 3% 5% 3%

  ※ 가산제외 직렬 : 전산 사서 속기 간호 지적 운전 수의 의료기술 , , , , , , , 
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2※ 

  ※ 직렬 직류 별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붙임참조( 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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Ç D"M-]6=-z&{-\d'S. 
  ○ D"M-]6:-ì,�-ij-«W-Y%�j KL%7C-�C�2-_^-��: 

�ø�¦ i¶ Üß%- KL%7-%C:-÷§{- C-?¾ ��d-D"M-3 (
}�LP-E,)e-23�v¹ñ-&�+)¡X�0�(https://local.gosi.go.kr)� 
X�i� �[Àd-aØ-n-�[�/-}:-UÊ i�¦-@A;.

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    OMR .※ 
D"M-}�LP     - 

구  분 등록기간

제 회 임용시험1 시행(6.10. ) 토 월2023. 6. 10.( ) ~ 6. 12.( )

제 회 임용시험2 시행(10.28. ) 토 월2023. 10. 28.( ) ~ 10. 30.( )

     - üÍ2)Ñ��-n-d'��-Ñ��d-²³ej-D"!"=-éS�/, 
d'��-À¡�/�-UÊi�¦-@A;.

     �[À-aØ �[�/ D"!"-}:-X--UÊi�-çLj-¤?tQ-- , , 
Y%�-9&d-Y5UA;.

9  시험문제 공개여부

 ○ &'Z¿/e-([i�-â.{-%7O.j-+ºi¶ !"#$%D-�ñ-â.{-, 

O.j-!+º-i; -%7aë-õ-%7O.Y:-*�@A;.

  ([â.-=M &'Z¿/-â. ( )▷ 

구분 과목수 대상 과목 공개( )

제 회1
임용시험 개36

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, , , , ( ), 지방세법 회계학, 
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( , 포함 )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 , 사회복지학
개론,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, , 기계일반, 기계설계 전기, 이론, 전기기기 화학공, 
학일반, 공업화학,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, , , , 공중보건 보건행정 , , 
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, ,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, , , 토목설계 건축, 
계획, 건축 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, ,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, , 

단 운전직 과목은 모두 자체출제 함비공개, ( )※ 

제 회2
임용시험 개8 생물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, , , , ,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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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 응시자 유의사항 등

D . Y%)¡�d-Lµ'S-?\ ]I?V-�Ò2) �[K!�d-Y%-}� -, ･
&{-¤?tQ-Y%�-9&d-Y5UA;.

V . Y%�j-Y%¼ ^á2 +,O-}e¡-h{-Y%�-�d'Se-\di�¦-, , 
i¶, ?�-T�i2-·:-²³ej-9&eÛ-¤?t?-_-�-��A; .

; KL%7-Ï�-n-@[�-à¼j-!"#$%-`a?2- . %7hébe-‘ ’ +,

@A;.

� . %7^C-Y%¼ ¿RÀ, �r}�À x�W,À \Ú{-�s, , 〔 �r}��/(  K÷§
%-�shéÀ¥¡-øD-K�) �r�/D-÷§�-ÏÐ&}�À Ò2, ( Þß �-) 
iV ,〕 cd�6 ef-�Å'&g:-2Ei,-%7%í- R��2 40 2h�- 
4ÿe-h�¡-%7z1zd-2%e-��¦-@A;.

 Ç. ^á2d-íÅQ- Þß�-'6i; -OMR Üß%-cd�6-ef-�Å'&gÕ: 
'6i�¦-i¶-�hi?j�-'6i�-�h�-�-��A;.¹ �hk-lj( ,  
�hÈlm-}Q-'6¤D)

 ö. %7%í-�e-%7O.�-nkij-( %7%í-�-lj-aë-õ-^á:-, 
íÅ ij-( %7%P-�e-¯¿ 8"-n-of-L�?-�j-Cñd-��, , 
LL 2Ñ�Æ pqr ÈÇstv ?�3 ÈÇsuß ��vw ��8"L ��( , PC, , , , , , 

'� x2yÞz� ¢y�-n-<{-µçÏv-}, , )�-2ÑigV '6ij-(1 oh 
( -/1_-�-��A;.

' . 56%7e-��-oh{-(�-igV-DM-}-%7e-z{-ÀÝ¡Øe-,('G: 
Lµi�-%7Z=e-o^{-y*:-�j-(�-{-�e-Ñi�j-^_-%7:-h2

igV-@[Zh:-ü�i, ó-/R?-�Q-ïo�- 0P-, 5 23+4)-56me 
d{-%7-n-ó-Vd-+4)-56:-({-%7d-Y%�[? h2_-�-��A; .

� . KL%7e¡-+º²ËQ-ú-=M-ÕMd- KÕ-äM-=M?-�j-²³ ²Ê40% , 
²ËQ ú-=MÕMd- KÕ-äM-=M?-�gV-¬Md- KÕ-äM�-²³j 40% 60%  
¤@[-/1f¶ %7G%, ¹8N-@[�-Zh3b-}-%7e-z{-'SQ- 23「
+4)b 23+4), 」 「 56m n-z8bm:-E,i%L-öDA;.」 

 �. KL%7-Å]-'�+º�-G%i¶-'�+º-ChQ-KL%7-Ï�-+,-%-á¾
i\A-Ch-E,i%L-öDA;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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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 . KL%7-@[�j-Y%�[-n-D"M-]6=-z&�-ÀÝ¡Ø�-2h�-LP-
¾e .âi�¦-i¶ `a@[� -Zhf©;-i¸�1-øõ-Y%�[-.{,  
n-56Z[� -»&_-²³ej-@[?-ü�_-�-��A;.

Þ . 9-%789Q-'he-di�-±²_-�-��¶ ±²�-'SQ-_^-%7G%C,   
     C��2-!"#$%-`a?2- %7hébe-+,7 ‘ ’ @A; .

~ . L~-�${-'SQ-!"#$% ¬4=-J6| ( 052-229-2443~2445☎ )�  Od 
i%L-öDA;.

11 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

0o�-±²fj-'S2024□ 
 Ô-?�-%7d-Y%�m-i*-ch- $-?�- $-?�7 : 20 18○ ⇨ 
�"Ö-+J%7-Y%e-K�{-�[À-°2 ○ 
�"Ö-Y%e-K�{-�[À-LT-°2-n-D"Ñ�-�[À-¿u   - 

직류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
자격증

전산

전산

기 술 사 :
기 사 :

산업기사 :

기 능 사 :

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, , 
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, , , 응용, 
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, 
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, , , , 
정보보안, 
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, , 

산업기사 자격증 
가산비율 적용 : 
멀티미디어콘텐츠
제작전문가

데이터

 LÁ8-,Ì Îh �-²Ê²Ë56%7-�OÃ=-?�¹(-��-]6( )○ 
   - HàÎhÖ×=-z&�-�OÃ=-?� �OÃ=-¬-?�¹(-�-z&(

�OÃ=-?�¹(-!"- ?� ��:-]650% )

0o�-±²fj-'S2025□ 
 é��®' ò²�®'-²Ê²Ë56%7-Y%�[-±², ○ 

직렬 직류 현 행

⇒

변 경

보건연구

의학

해당 학관련 계통의 학( )을 
전공한 사람

해당 학관련 계통의 학( ) 
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

약학

공중보건

환경연구 환경


